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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ngman Jun / Hyunmin Jung

This article evaluates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from President Noh’s 

government, aiming to suggesting the futur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implemen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the PCDBD).  

We analyze the redistribution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largely depends 

on political tendency by each government although the subsidies followes the initial 

distributions rule. Thus,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mplemented by since 2004 

has limited to encourage the endogeous-frinedly regional development. We suggest that 

the PCDBD’s future roles based on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alysis.

Keywords: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e special account of regional 
development, distributional fairness

I. 서 론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기초한 경제성장 정책지향의 지역발전은 2000년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되어 지속되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 경제적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1)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2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수도권과 비수도권 GRDP 격차는 확대되어, 2010년도에는 1.2%p의 격차가 2021년도에는 5.6%p로 더 심화

되었고,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인
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으로 전체 시･
군･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인구감소, 일자리･정주여건 취약, 인구 유출의 악순환 
반복으로 국가 전체의 인구 위기가 초래되었다 (지방시대위원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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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3.7.10)｣ 제정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

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정채과제의 이행지원 총괄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초고령화, 경기침체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정부시기보다 더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형의 균형발전전략

에 따른 획일적 정책으로 지방의 생활여건･발전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 다

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지방정부 주도의 자체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지방정

부 주도의 정책추진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실시에 

따라, 3.6조원의 지역자율계정의 이양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3조원 으로 축소되어서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차등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전환은 Lowi(1964)의 지적처럼, 과거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정책

수혜 대상지역과 비대상지역이 명확하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높아 정책집행이 쉽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토대

로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규범적 정책처방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 이에, 균형발전정책의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정책적 시사점 순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Ⅱ. 국가균형발전의 이론적 논의

1. 지역발전 전략차원의 논의

1) 지역발전 전략차원에서의 이론적 논의

지역성장 및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때, 지역균형발전은 “불균형성장이론”과 “균형성장이론”으

로 구분된다. 국토의 일환으로 지역발전을 볼 때, 지역발전은 지역성장으로 이해되고, 지역성장은 

지역의 생산과 소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학자적 접근에 따라 지역발전의 균형성장과 불

균형성장의 이면에는 신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 간의 인식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차재

권･류태건, 2011). 뷸균형성장이론을 주장하는 허쉬만(Hirshman)은 정통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는 

전제조건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한다는 빅푸시정책 (big-push policy)의 의구심을 품고, 저발

전국가의 경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는 비교우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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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업 및 지역투자를 통해서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의 파급효과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

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균형성장이론”은 유효수요를 발생하기 

위한 정부개입 및 개발의 원조 등을 통해 일정 규모이상의 투자를 통해 최소 필요 수준의 성장을 이

루는 빅푸시 (big-push policy)의 지역성장발전 전략을 말한다 (김용우 외, 2003; p.157; 정현민, 

2022). 지역단위의 성장을 고려할 때, 불균형발전이론은 타 지역자원까지 흡수할 가능성으로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클 여지가 있다. 이에, 허쉬만은 불균형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긍정

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설명한 반면, 미르달(Myrdal)은 가난한 지역은 자본도 부족하고 유능한 인

력마저 부유한 지역으로 유출되어 결국 시장경쟁에서 부유한 지역에 종속되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는 허쉬만은 지역은 내생적으로 자원 및 여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선도지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부존자원과 유리한 입지적 여건 내에서 자원의 집

중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지역성장을 극대화 (polarization effect)하는 전략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은 불가피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라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용웅, 

2021). 이에, Rosenstein-Rodan와 Nurkse는 지역 경제발전은 산업사슬의 연계에 따라 한 지역의 

발전만으로 불가능하며, 연계된 다른 지역의 산업과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경제발전

은 어느 한 분야의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성만･유법민, 2021). 또한, 허쉬만이 주장하는 불균형발전전략의 이면에는 저발전국 

사회에 숨겨지고 흩어지고 잘못 활용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발견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허쉬만의 지역의 발전 원동력은 지역의 숨겨진 합리성 (hidden 

rationality2))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에서는 자본이나 기업가정신을 잠재적 혹은 

조건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요소로 보면서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동태적 전략적 측면, 자

본이나 기업가정신의 최대 가능량을 도출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2) 지역발전 전략차원의 선행연구

지역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1) 지역성장과 2) 지역 간의 격차를 지역발전의 성과로 보고 실증

연구를 수행해왔다.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국내외 문헌를 볼 때, 중앙보다는 지역의 지역발전 재원이 많을

수록 지역 간 격차의 축소 또는 확대로 귀결되는 등의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원의 활용은 

지방세 등 자체세입 확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artolini et al.(2016)는 

2) “ 발전은 주어진 자원과 생산요소의 최적결합관계의 발견보다도, 은폐되고 흩어져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발전 목적을 위해서 환기시키고 참여시키는데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 일단 
경제발전의 樂隊車가 발진하게 되면 자본,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타 모든 전제조건들을 기대 이상으로 이에 
편승 시킬 수 있다”. (Hirschman, 195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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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2011년까지의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재정분권과 지역 간 불균형 관계 실증연구를 

실시, 지역세출이 자체 세수로 조달되는 경우 재정분권은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지만, 수직적 

불균형(이전재원 중심의 재정구조)이 높은 경우 지역 간 격차를 악화되는 반면, Rompuy (2021)는 

1995년부터 2011년 동안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입 자

율성과 수직적 재정이전이 복합적으로 지역 간 격차의 요인되는데. 특히 저개발 지역의 경우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체 세입 기반을 확장하고 조세 자율성을 높이면 개발지역과의 격차

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Blochliger et al. (2016)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2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지방세 자율성, 지출 및 세입 분산화가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OECD 국가의 281개 지역을 조사한 결

과, 재정 분권화가 저개발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전재원 중심의 

세입구조는 자체세입 확충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나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세출의 대부

분을 자체세입으로 충당하는 균형재정구조를 가진 지방정부는 지역자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자체세입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해당 지방정부들의 거버넌스

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들도 있는

데, 지역의 발달 수준 및 제도적 사회적 자산이 충분한 지역의 경우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적 정치적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분권

이 지역 간 격차를 악화한다. Rodriguez-Posé and Ezcurra (2010)의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재

정분권은 지방정부의 효율적 자원 공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민간 부문 활

성화 정책을 통해 후진국의 미개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 간 격차가 크게 축

소 될 수 있으며 지역 불균형 완화 효과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외에

도 단일국가 보다는 연방체제의 국가 구조 내에서 지역 간의 재원에 따라 지역 간 경쟁을 통한 격차 

완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된 연구 (Shankar and Shah 2003)가 있는 반면 1980년부터 2009년까

지 OECD 54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실증연구에서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제도적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나라들을 경우 지방분권은 지역 간 불균

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연구 (Lessman, 2012)도 존재한다. 또한, Kyriacou et al. 

(2015)은 1984년부터 2006년까지 24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제도적 성숙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반대로 부패, 법 질서, 행

정서비스의 질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rtolini et 

al.(2016)에 따르면 지역 내에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더불어 인구, 기업 및 금융자원을 늘이기 

위한 다른 지역 간의 경쟁이 지역 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개발된 지역은 개발에 따른 혼잡 

비용이 증가하며 성장에 한계 이르게 되지만 미개발 지역은 빠르게 지역내총생산이 늘어나면서 지

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된다. 

국내연구로는 김성배(2011)는 1989년부터 2007년 사이의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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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통해 재정분권이 확대된 이후에 행정 및 정치적 분

권을 이어서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고, 강황묵 & 남

창우(2020)는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분권

은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고 재정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한 세출분권보다 세입분권이 지역 간 소득격차 및 재정효율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의 추가 확대와 지

방소득세율의 인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을 통한 재정 형평화 

제도를 구축하여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와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지역의 재원과 지역 간 격차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저자 연구표본 종속변수
지역격차 

(-, 완화; +심화)

Lessman (2009)
OECD 23 개국
1982-2000

1인당 국내총생산 
지역 간 격차

-

Rodriguez-Posé and Ezcurra 
(2010)

OECD 26 개국
1990-2006

높은 정부수준 -
낮은 정부수준 +

Lessmann (2012)
OECD 54 개국
1980-2009

선진국 -
후진국 +

Kyriacou et al. (2015)
OECD 24 개국
1984-2006

높은 정부수준 -
낮은 정부수준 +

Blöchliger et a l. (2016)
OECD 20 개국 

995-2011
-

Bartolini et al. (2016)
OECD 30 개국
1995-2011

-

Rompuy (2021)
OECD 30 개국
1995-2011

-
세입분권 효과적

김성배 (2011)
15개 광역자치단체

1989-2007
지역 간 격차

재정분권 -
행정분권 +
정치분권 +

강황묵 & 남창우(2020)
17개 광역자치단체

2011-2017
지역 간 소득 격차, 

재정 효율성
지역 간 소득 격차 -

재정 효율성 +

지역성장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국내외 문헌에서 지역의 재원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혹은 부정

적 영향을 끼친다는 실증연구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정부 및 국가 간 특성의 차이, 재정분권과 경제

성장 측정 지표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Germmell et al. (2013)은 

1984년부터 2005년 사이의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 세출분권은 낮은 지역경제 성

장과 연관되어 있으나, 세입분권은 높은 지역경제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 분석하였고, Hanif et 

al (2020)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개의 연방체제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세입 및 세출분권

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부패 및 제도적 정치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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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분권화가 경제성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조민경 & 김렬 (2013)은 49개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 방법을 통하여 세입

분권과 세출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지자체의 재원확보가 경제성장에 미

치는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재정분권의 편익인 배분적 효율성과 생

산자 효율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Rodríguez-Pose & 

Krøijer (2009)는 199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중앙/동유럽 국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서 지방정부의 지출 및 이전재정이 국가 성장률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절한 

제도 및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에서의 재정분권화는 경제성장률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오

히려 재정분권이 국가전체의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Baskaran et al. 

(2016)는 31개 선행연구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재정분권화는 정치 시스템의 혁신 및 개혁을 촉진시

켜 경제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으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분권화로 인한 부패 및 비효율성읠 증가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일부 국가연구에서는 지역의 재정확충이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Thornton 2007;Bodman, 2011;최원익, 2008; 임

태경, 2019) Thornton (2007)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최원익(2008)은 1993년부터 2003

년 사이 한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할 결과 재정 분권화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재투자 정책의 

미비 및 지역 간 경쟁 부재가 반영된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Bodman(2011)는 1981년부터 1998년 

사이의 OECD 18개국의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하였으나 지방정부가 재정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 선호도를 반영하는

지 여부를 재정분권화 측정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방정부 시스

템을 가진 국가들이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임태경(2019)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지방정부의 재

정분권화 정도는 지방세 부담률과 중앙정부 이전재원 규모, 전년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수준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여 2단계 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을 사용하여, 

재정분권의 내생성을 가정하는 경우 지역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실증적

으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연구 중 세입분권이 지

역 간 격차 축소 및 경제성장에 효과적이나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지역고용

효과 창출에는 세출분권이 효과적인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의섭 & 이선호(2013)은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분권 및 세입분권의 확대가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정열 (2015)은 1997년부터 2010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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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과 생산효율성을 관계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적

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Astryan & Feld (2015)는 1975년부터 2000년 사이의 OECD 23개국 실증

연구에서 재정분권화를 통한 세입분산이 지방정부 재정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임. 지

방정부의 세입분권이 보다 정부예산 흑자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서희(2020)은 2012년에서 2018

년 사이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화와 세입분권이 잘 되어있는 지방정부일수

록 재정집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임응순(2016)은 2003년부터 2013

년까지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과 지역 일자리 창출(고용률)에 관한 연구를 실

시함. 지방정부의 세입분권은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없었으나 세출분권의 경우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를 보여서,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세입

보다 세출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하였따. Rodríguez-Pose & Muštra (2022)는 고

정효과분석 및 더빈 공간계량모형을 사용하여 UK포함 28개국에 포함된 26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 및 근처 지역정부의 역량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자체의 재정은 주로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체 지방분권 수준과 

더불어 지방분권화된 지역에 둘러싸여 있을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증가되는 것

으로 보여주었다. 

<표 2> 지역의 재원과 지역경제성장 간 격차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저자 연구표본 종속변수
경제성장 

(-, 감소; +증가)

Thornton (2007)
OECD 19개국 
1980-2000

경제성장 관계없음

최원익 (2008)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993-2003
경제성장 관계없음

Rodríguez-Pose & Krøijer 
(2009)

16 중앙/동유럽 국가
1990-2004

경제성장 -

Bodman (2011)
OECD 18개국
1981-1998

경제성장 +

Gemmell et al. (2013)
OECD 23 개국 
1972-2005

경제성장
세입분권 +
세출분권 -

김의섭 & 이선호 (2013)
16개 광역자치단체 

2003-2011
경제성장 +

조민경 & 김렬 (2013)
49개의 국내외 선행연구 

(Meta Analysis)
경제성장 +

Astryan & Feld (2015)
OECD 23 개국
1975-2000

재정수지 +

최정열 (2015)
16개 광역자치단체

1997-2010
정부 생산효율성 +

임응순 (2016)
16개 광역자치단체 

2003-2013
고용률

세입분권 관계없음
세출분권 +

Baskaran et al. (2016)
31개 해외 선행연구
(Meta Analysis)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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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발전 정책차원에서의 논의

1) 지역발전 정책차원에서의 이론적 논의

지역균형발전(regional balanced development)의 개념3)은 공간정책과 경제학적 차원에서는 

“지역 간의 평형상태 (regional equilibrium)”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지역공간 차원에서는 “지역 

간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일정수준의 균등성을 유지한 상태나 과정”과 경제학적 차원

에서는 “지역 간 자본 수익률, 투자 효율성이 균등화된 지역간의 평형상태로 수렴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김용웅, 2021;p.8). 

정책차원에서 지역발전은 타 정책과의 조화 및 통합을 고려되어야 하고, 정책추진 결과 국가의경

제 및 사회발전에 저해할 정도의 지역 간의 차등이 고려된다. 이에 정책차원에서 지역발전정책은 

“경제성장과 균형발전 동시 추구”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이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Kuklinski(1975)는 지역발전정책목표를 1)국가경제성장의 효율적 추진, 2) 지

역 간 형평성 증진, 3) 개별지역 잠재력 확대와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 4) 지방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확보로 설정하여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적 변화 및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협의의 공간

정책과, 다수의 공간에 지역 간의 자원배분 활동을 하는 정부의 정책과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는 재분배적 정책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민간기업의 소비자와 달리, 공공정

책 수혜자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정책수혜 대상에 따른 속성과 공공정

책 수혜자들의 행태를 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따른 속성으로 구분할 때, 배분, 재분배, 규제, 구

성정책으로 분류된다 (Lowi (1964, 1972). 특히,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같이 정책편익과 비용이 개

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상자 그룹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속성이 강한 재분배정책

은 정치･경제적 지위 및 정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책행위자들의 관계 및 행태가 크게 변화될 수 

3) 우리나라의 법률적 개념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에서는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
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함” 인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서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임태경 (2019)
16개 광역자치단체 

2007-2017
경제성장 관계없음

이서희 (2020) 
226 기초자치단체 

2012-2018
재정집행정성과 +

Hanif et al. (2020)
15개 연방 개도국

2000-2015
경제성장 +

Rodríguez-Pose & Muštra 
(2022)

EU & UK 266 지역
2000-2015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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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정책수혜 대상자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가시화되지 못한 편익의 특성으로 

누구의 비용으로 누구에게 제공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싼 상징정책의 속성으로 정책의 경제적 편익

보다는 정치적 이념 및 공공가치에 따라 정책을 인식하게 되고, 정책의 행위자들이 재분배 이슈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게 되어 찬성(혹은 진보)과 반대(혹은 보수)의 공공가치(정치적 이념)에 입각해

서 정책을 인식한다 (전성만･유법민, 2021). 지역균형발전의 재분배적 특성은 결국 정책의 패러다

임의 변화가 강조되고 이른 결국 정권별로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권방향에 따라 정책사업의 

실질적 변화없이 명칭이 변경되어 지속되어가고 있다. 

노무현정부 들어서서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기관 분산정책 하에 기존의 지방양여금

과 국고보조사업을 재정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혁신클러스터, 대학지원, 농업신활

력사업 등의 차등적 지역지원사업이 체계화되었다. 이명박 정부과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추

진한 정책추진체계(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특별회계 등)를 활용하되,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

로 변경하고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하였지만, 참여정부와 달리 차순위 국정과제로 추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체제를 재정비하고 

지역주도의 자립성장의 발전목표를 제시하여 추진하였지만, 가시적인 변화 없이 균특회계(지특회

계)로 집행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표 3> 역대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개요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념적 성향 진보(정부간섭) 보수(신자유주의) 보수(신자유주의) 진보

국정과제의 
위치

핵심적 과제 보조적 과제 보조적 과제 보조적 과제

정책목표 균형>성장 성장>균형 성장=균형 성장=균형

주요전략 분산, 분권, 분업 광역화, 상생협력 창조경제 지역주도 자립

특성 균형, 산술적 균형
지역특화, 실질적 

지역발전
생활권 중심 삶의 

질 향상
국가균형발전체계 

재정비

지원방법 분산 선택과 집중 분산 선택과 집중

지원단위 13개 시도(비수도권)
광역경제권(5+2)

기초생활권
초광역 개발권

지역행복생활권
(50개)

경제협력권
13개 시도(비수도권)

해결대상
수도권집중, 

지역 간 불균형
글로벌 경쟁력 주민 삶의 질

수도권 집중
지역 간 불균형

방법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분산
지역 간 협력
규모의 경제

맞춤형 지원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발전투자협약

핵심정책

균특법 제정, 
균특회계 신설, 

균형발전위원회 신설,
지역별 4개 전략산업 

선정

지역발전위원회, 
광특회계, 

5+2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지특회계, 
지역행복생활권, 

주력사업, 
경제협력권

균특법 개정
혁신도시특별법개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출처: 전성만･유법민 (2020)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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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발전 정책차원의 선행연구

지역발전을 정책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은 연구를 접하는 전공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접근 정책이 주를 이뤄왔고, 이들

의 연구들은 제도설계 (강현수, 2005; 배준구, 2004; 오승은･노승용, 2014; 이원섭, 2005; 임형백, 

2013; 주성재, 2004; 차재권, 2017; 최조순･강현철, 2014; 최진혁, 2014; 한표환, 2008)에서 정권별

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집행 및 문제점으로 확대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권오상, 2006; 

김용웅･차미숙, 2003; 신두섭, 2004; 김용창, 2008, 김권식, 2016), 지역특화발전정책(허재완･정

보리, 2011), 지방대학육성정책 (김정희, 2013)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과 사업분석을 통한 정책분석연구가 확대되었다. (김명진, 

2014; 김선재,2017; 김성제, 2007; 김재훈, 2007; 김형빈, 2008; 김호원, 2003; 박길환, 2010; 박승

규･김선기, 2015; 이해종, 2005;초의수, 2008, 2015; 최예나, 2016; 조형석･양지숙, 2021;임태경, 

2022; 조임곤, 2021; 김재봉･하정봉, 2018; 강현수, 2018; 고광용, 2015; 박진경･김선기, 2017;전

성만･유법민, 2020). 김성제(2007), 최예나 (2016), 전성만･유법민 (2021)은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최예나(2016)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공정한 집행여부에 따라 재원배분의 공정성이 정책성과 인식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고, 전성만･유법민 (2020)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가 정책수혜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가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을 제

기한 연구로, 조형석･양지숙 (2021) 연구는 지역자율계정의 배분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

음을 지적하였고, 조임곤 (2021)에서는 지역발전이 필요한 지역이 지역균형발전예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재봉･하정봉 (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산기반계정이 정

권이 바뀌면서 명칭이 변화되어도 세부 계정편성체계 자체는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

서, 낙후도 및 예산배정의 기준에 관한 정확한 공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표 4> 균형발전정책 선행연구 정리

구분 저자 주요내용

정부별 정책평가 
및 비교분석

강현수(2005), 배준구(2004), 
이원섭 (2005), 오승은･노승용(2014), 
임형백 (2013), 주성재(2004), 
차재권(2017), 최조순･강현철 (2014), 
최진혁 (2014), 한표환 (2008)

•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전략 소개
• 국가균형발전 정책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정부별 비교
-참여정부 vs. 이명박정부 vs. 박근혜정부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선

권오상 (2006), 김용웅･차미숙 (2003), 
신두섭 (2004), 김용창 (2008),
김권식 (2016) 

•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원천
•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개선방안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균형발전특별회
계의 배분방식

조형석･양지숙 (2021), 조임곤 (2021), 
김재봉･하정봉 (2018), 최예나(2016),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의 공정성
• 균형발전정책의 공정성 요인 결정요인 분석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67

Ⅲ.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성과와 한계

1. 국고보조금제도 실효성 한계 극복을 위한 특별회계 설립

2000년 대 초반 국고보조금제도는 중앙부처의 중심의 사업계획, 수행방식, 규모 등의 하향식 방

식으로 사업 효율성은 중앙부처에 의존적이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1)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국고보조방식은 지방공무원들의 기획능력과 창의력 개발을 저해, 2) 지자체의 필요사업에 관한 정

보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매칭자원을 지출해야 하는 “지역자원의 징발(conscription of 

local resources)”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 우려, 3) 중앙부처 간 칸막이식, 

중복적 사업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원배분, 4) 자의적 국고보조금사업 및 보조율의 결정에 따

른 투명성 및 형평성 문제 제기의 한계를 가져왔다. 

지역균형발전회계 (당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

조사업, 지역양여금 등 지역발전 사업을 정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단일계정(single pot)

으로 선택과 집중의 사업으로 2004년 총 533개의 국고보조금 사업(12.7조 원)이 정비되면서 126개 

국고보조금사업(3.6조 원)을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이관4)하여, 163개 사업(1.1조 원)은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233개 사업(7.9조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중앙

부처가 7개 회계(일반회계 등)를 통해 분산 추진하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05년에 하나의 특별회

계(균특)로 통합하여, 전체 533개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이양사업(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

표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존치사업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2004년 당시 지방양여금의 규모는 4.4조 원으로 이 중 2.6조 원은 지방교부세로 편입되고, 나머

지 1.8조 원 재원은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입되었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3,554억 원 

4) 적용기준은 ① 도서종합개발, 농촌종합개발, 산촌개발, 국가지원지방도 등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지역
SOC 개발 관련 사업, ② 공공도서관 건립, 지역문화회관 건립, 남해안관광벨트 등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자원 개발 관련 사업, ③ 지역산업 진흥, 지역문화산업기반조성, 지방과학기술혁신 등 지역전략산업, 문화
관광클러스터 등 지역혁신 관련 사업, ④ 농공단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규정
된 사업 등

지역발전 격차

김명진 (2014), 김선재 (2017), 
김성제 ( 2007), 김재훈 (2007), 
김형빈 (2008), 김호원(2003), 
박길환(2010)

• 산업유형별 광역시도 간 비교 분석
• 분야별 (경제,사회,문화 등) 지역격차
• 지역간 금융소득 및 부동산 소득 비교
• 균특회계사업과 지역격차 분석
• 참여정부 지역산업경제 효과
• 지역간 인적 네트워크 불균형 분석

인식조사
박승규･김선기(2015), 
초의수(2008;2015), 
전성만･유법민 (2020)

•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성과요인 분석
• 균형발전정책 대국민인식조사 및 AHP
• 균형발전 성과와 정치적 성향의 요인 분석



68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0권 제3호

규모)와 청소년육성사업예산(303억 원)은 균특회계로 이관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7,562억 원)과 

도로정비사업(1조 9,134억 원)은 교부세로 편입되었고, 1조 3,419억 원의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

고보조금으로 편입되었다. 2005년 기점으로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정부 간 재정이전제도

(중앙･지방 간 보조금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구조로 변화하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및 회계를 통합 연계하여 1) 지역발전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2) 관련 재

원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서 기존의 유사･중복 사업 및 다른 회계와 부처 간 비효율성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특별회계의 마련은 기존의 지방교부세, 국고보

조금제도를 통한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에서 특별회계를 통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완충제도 

(buffer)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출처: 조기현(2011)

<그림 1> 특별회계 사업 및 재원 이전 및 통합 (2004년 당시)

예산편성연도 기준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05~’09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10~’14년), 지

역발전특별회계(’15~’18년), 균형발전특별회계(’19년~) 순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균특회계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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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기존의 중앙부처의 지역산업진흥, 인재개발, R&D의 직접 관리 계정, 2) 시군구의 배분하는 

지역자율계정, 3) 특별행정체계를 직접 지원하는 특별계정으로 구분되어, 명칭 변화를 통해 변화

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시･군･구로 배분하는 계정을 22개 사업으로 줄여서 포괄보조금 

제도의 형태를 도입하였다.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5년 신설)

<이명박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0년 개편)

<박근혜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 개편)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9년 개편)

’03.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균특회계 신설

’09.4 
균특법 개정(제1차),
광특회계로 개편

’13.12 
균특법 개정(제2차),
지특회계로 개편

’19.12 
균특법 개정,
균특회계로 개편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제주계정(’07년)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계정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15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 (’05년 5.5조 원) 보조금 3.7
양여금 0.4, 지역혁신사업 0.9,
토특회계 0.2 등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22개 사업)

30개 포괄보조사업 30개 포괄보조사업

<그림 2> 정부별 특별회계 변천과정

특별회계 계정별로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등 4개 계정 내 8개 사업

군으로 구성･운용되어 왔는데, 1)편성 주체별로는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시도･시군구포괄보조, 

중앙부처가 직접 재원을 배분하는 부처 직접편성으로 구분, 2) 시도 및 시군구 포괄보조는 기재부

에서 지자체별 지출한도 부여하여 지자체가 사업메뉴 中 선택･편성, 지출한도 준수하는 계정, 3) 

중앙부처 직접편성사업은 지역지원계정 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광역협력권산업 등 광역단위 

시행 사업 또는 국가 고려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

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

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 

사업 포함

④ 시도, 시군구 자율
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 사업
포함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

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출처: 기획재정부(2021)

<그림 3> 특별회계 사업편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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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7년 약 6.8조 원의 규모로, 이후 약 7.6조, 약 8.7조 원으로 3년 간 약 1.9

조 원의 재원 확충되었다. 사업계정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과 국가의 직접편성 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의 비중이 사업계정 중에서 가장 높고,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지역혁신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측별자치도계정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10년 9.9조 원에서 2012년 약 9.4조 원까지 예산이 감소했으나, 이후 

2013년 약 9.7조 원으로 증가하다 2014년 약 9.4조 원으로 감소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노무현 정

부의 경우와 달리 사업계정 간 비중에서 정부부처가 편성하는 광역발전계정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역시 소폭 감소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약 10.3

조 원에서 2017년 9.8조 원으로 약 0.5조 원의 예산규모가 감소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세종특별자

치시계정이 신설되었으며, 경제발전계정과 생활발전계정 간 비중의 차이가 2015년보다 2017년에 

경제발전계정의 비중 감소하였으며, 제주측별자치도계정도 소폭 감소 추세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은 앞선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체계가 그대로 사용된 시

기로서, 약 9.8조 원의 규모로 진행되었으나, 2019년부터 약 10.7조 원의 규모로 재정분권 1단계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약 1.2조 원이 감소한 약 9.5조 원의 규모가 편성되었으나 점차적으로 

3.6조원의 지역자율계정이 줄어들게 되었다. 

             출처: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그림 4> 특별회계 계정 변화 추이(계정별 지원규모 변화)

2. 지역의 수요대비 특별회계 예산 규모의 정체

특별회계 규모는 ’05년 5.4조 원에서 시작하여 ’09년 9.6조 원으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10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재정 규모가 208.0조 원에서 607.7조 원으로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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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반면, 균특회계는 2.0배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연평균 증가율로 볼 때 국가재정은 6.5% 증

가한 반면, 균특회계는 4.2%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화･저출산의 사회경제 변화 및 수도권으로 인

구이동 및 집중이 가속되는 변화에도 균특회계는 비중은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 대비 

균특회계 비중은 ’09/’10년 3.4%(최고점)에서 매년 하락하여 ’20년 이후 3년간 연속 1.8%(최저점)

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초광역 협력사업의 수요에 따른 메가시티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신

규 지역수요에 따른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다.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

<그림 5> 균형발전5개년 계획 내 균특회계 예산의 비중 추이

무엇보다도,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로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대폭 이양으로 지자체 자율

사업은 대폭 축소되었다. 1단계 지방재정분권 이후 균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3.6조 원 규모 사

업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2단계 재정분권으로 추가적으로 1.5조 원 추가 이양 계획에 따라 포괄보

조금 성격의 사업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지자체 자율성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5.5조 원

(균특회계 내 비중 53.8%)으로 증가하였던 지역자율계정사업이 지방재정분권 시책에 따라 2020년 

2.6조 원으로 급감하였고 2023년에는 1.1조 원 수준 감소하였다. 1단계(’20년 3.5조 원), 2단계(’22

년 0.4조 원, ’23년 1.1조 원)에 걸쳐 총 5.1조 원을 지방 이양됨에 따라, 균특회계 총량 유지를 위해 

지역지원계정 예산으로 충당하여 지자체 자율성 없는 예산 중심의 균특회계 정체성 퇴색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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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재인 재정분권 1단계 시행 후 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예산 추이

3. 특별회계의 지역 간 배분 격차

정부별로 지방재정분권을 수행한 결과, 지자체의 세입총량은 증가5)하고 있으나, 지역 간 세입

총량의 차이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그림 7>에서는 이러한 추이6)를 보여주고 있다. 전

체 지방세입 총량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7.7%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20년에는 40.9%로 높아졌다. 지방세입 중위값 대비 최대값 비율도 비슷한 경향에 있다. 이는 

2013년의 3.5배에서 2020년에는 4.0배로 높아졌는데, 이는 참여정부 시기 균특회계 설치 등 지역

균형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비중은 높아졌으며, 최대치 대비 중위수 

비율도 2015년 3.5배로 일시 하락하였을 뿐, 2007년에는 4.0배로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5) 정부별 지방재정분권의 효과는 1) 참여정부 시기에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15%에서 19.24%)하였으나,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0.2조원 순증, 2)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지방소비세 5% 도입하였으나,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로 1.4조원 순증, 3)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지방소비세 6%p 확충, 
지방소득세 독립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등의 재원확충과 취득세 세율인하 등으로 2.6조원 순
증, 4) 문재인 정부시기에는 지방소비세 15.3%p. 증가, 소방안정교부세 25%p 증가,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재원확충과 균특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이양,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등으로 7.5조원 순증 효과가 
있다. 

6)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2019년까지는 종예산, 2020
년은 당초예산 기준이며, 시･도 및 시･군･구 합산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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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지방세입 총량의 지역간 격차 추이

지방재정분권은 지자체 간 입장 차이에 따라 평가가 나뉠 수 있으나, 특별회계의 수도권-비수도

권의 배분 격차는 더욱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이후, 균특회계 총규모는 크

게 변화가 없으나, 자율계정의 지방이양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의 배분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지원계정 비중이 큰 수도권은 ’19년 대비 1.15조 원에서 ’21년 1.16조 원으로 증가한 반면, 자율계

정 이 큰 비수도권은 12.93조 원에서 8.03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양비율로 볼 때, 비수도권은 

70% 이상이 이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양된 사업의 재정부담은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된다. 

<표 5>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양비율 비교
(단위: 개수, %)

지자체

유지 이양 비교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합계 유지비율 이양비율

서울 19 2 38 59 32.2% 67.8%

경기 69 123 127 301 620 31.0% 69.0%

인천 44 29 10 46 129 56.6% 43.4%

부산 1 45 14 87 147 31.3% 68.7%

울산 1 8 3 31 43 20.9% 79.1%

광주 1 52 16 50 119 44.5% 55.5%

대구 1 29 21 91 142 21.1% 78.9%

대전 1 27 5 69 102 27.5% 72.5%

세종 4 12 10 32 58 27.6% 72.4%

강원 127 129 139 416 811 31.6% 68.4%

경남 171 145 285 612 1,213 26.1% 73.9%

경북 169 175 300 538 1,182 29.1% 70.9%

전남 329 285 318 926 1,858 33.0%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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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보면 지역별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지원

계정은 중앙부처 직접예산 편성으로 지역적 수요를 감안하고 있지만, 지역여건 인프라 조건에 따

라 지역적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 전국 R&D 사업비 대비 반영이 수도권(33.8%)･충청권(36.4%)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영남권(18.5%), 호남권(7.4%)에 불과하다.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인프라

가 완비된 지역 및 수요기업이 많고 구축된 설비･장비와 연계 확용도가 높아 사업선정에 유리한 점

을 고려하면 현행 배분기준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표 6> 특별회계 R&D 사업비 배분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율(%)

수도권 66,771 64,050 67,626 65,025 66,726 330,198 33.8

충청권 67,748 70,090 70,171 72,515 74,666 355,190 36.4

영남권 30,760 30,810 36,021 39,679 43,170 180,440 18.5

호남권 12,719 14,342 14,847 14,436 15,552 71,896 7.4

강원･제주 3,809 4,064 4,023 4,090 4,483 20,469 2.1

기타 6,940 6,689 1,239 2,015 1,656 18,539 1.9

합계 188,747 190,044 193,927 197,759 206,254 976,731 100.0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4. 지역자율계정 이양에 따른 인구소멸지역의 사업 부담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지방재정분권에서 수행된 3.6조 원의 지자체 기능이양사업은 균특회계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균특회계로 수행된 사업들은 

3-5년의 연차사업으로 각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지자체의 재원매칭으로 수행됨에 따라 기능이양

사업 보전분을 5년 한시적으로 한정하고 난 후, 지자체의 자체사업의 성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

자체의 재원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균특회계 유형별로 볼 때, 시도 자율계정 중 기능이양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사업, 도시활력

증진지역 사업, 성장촉진지역 사업 순으로 이양되었는데 시･군･구 자율계정 사업은 지자체의 매

칭비율이 50%~0%의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일반농산어촌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기능 이양은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해예방 및 농어

전북 123 126 216 582 1,047 23.8% 76.2%

제주 25 38 41 201 305 20.7% 79.3%

충남 119 171 210 486 986 29.4% 70.6%

충북 76 87 171 266 600 27.2% 72.8%

총계 1,268 1,503 1,888 4,772 9,431 29.4%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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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기반조성 사업은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지

방이양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확보는 불투명할 여지가 크다. 특히,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의 보

편적인 권리, 시민의 삶과 직결, 지역별 편차가 우려, 지방사무로 전환될 경우 상수도시설 투입비용

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정비가 지연되는 점이 우려가 

된다. 

<표 7> 특별회계의 주요 지역자율계정 이양 사업 현황 분석
(단위: 개, %)

부처 세부사업명 합계
성장촉진지역

(비중)
접경지역
(비중)

일반농산어촌지역
(비중)

도시활력증진지역
(비중)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 39 12 (30.8) 1 (2.6) 29 (74.4) 24 (61.5)

지역거점 조성 지원 9 0 (0.0) 0 (0.0) 0 (0.0) 0 (0.0)

지방하천 정비 405 79 (19.5) 6 (1.5) 137 (33.8) 97 (24.0)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2 0 (0.0) 0 (0.0) 0 (0.0) 0 (0.0)

농식품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378 199 (52.6) 6 (1.6) 288 (76.2) 124 (32.8)

농업기반 정비 324 215 (66.4) 6 (1.9) 306 (94.4) 90 (27.8)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48 22 (45.8) 2 (4.2) 38 (79.2) 19 (39.6)

반려동물산업 육성 16 2 (12.5) 2 (12.5) 5 (31.3) 4 (25.0)

문체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57 33 (21.0) 6 (3.8) 79 (50.3) 79 (50.3)

관광자원 개발 519 283 (54.5) 36 (6.9) 417 (80.3) 186 (35.8)

지방문화산업 기반 지원 21 9 (42.9) 2 (9.5) 9 (42.9) 1 (4.8)

지역문화행사 지원 41 4 (9.8) 0 (0.0) 11 (26.8) 7 (17.1)

중기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조성

356 71 (19.9) 15 (4.2) 231 (64.9) 262 (73.6)

환경부

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 369 215 (58.3) 15 (4.1) 347 (94.0) 143 (38.8)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103 46 (44.7) 3 (2.9) 81 (78.6) 37 (35.9)

생태하천 복원 71 30 (42.3) 2 (2.8) 62 (87.3) 36 (50.7)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24 4 (16.7) 2 (8.3) 20 (83.3) 11 (45.8)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5 0 (0.0) 0 (0.0) 5 (100.0) 5 (100.0)

소계 4,772 1,988 (41.7) 179 (3.8) 3,389 (71.0) 1,741 (36.5)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106 6 (5.7) 0 (0.0) 32 (30.2) 106 (100.0)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1,277 826 (64.7) 0 (0.0) 1,277 (100.0) 434 (34.0)

농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 - - - - - - - -

행안부 소하천 정비 464 233 (50.2) 42 (9.1) 403 (86.9) 180 (38.8)

이를 인구감소지역별 실태를 분석해보면, 인구감소지역7)의 균특전환사업 비율이 전체 54%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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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특히, 시군구 자율계정사업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사업의 1) 기초생활인프라, 2) 마을

만들기, 3) 농촌다움복원, 4) 농촌형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이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8> 특별회계의 주요 지역자율계정 이양 사업 현황 분석-인구 감소지역
(단위: 개수)

인구
지역

부처
시군구사업 시도사업

총합계
유지 이양 계 유지 이양 계

감소
지역

소계 870 1,190 2,060 705 2,240 2,945 5,005

국토교통부 333 14 347 28 99 127 474

농림축산식품부 428 900 1,328 51 472 523 1,851

농촌진흥청 - - - 65 179 244 244

문화재청 - - - - 16 16 16

문화체육관광부 - - - 273 367 640 640

산림청 - - - 119 398 517 517

산업통상자원부 - - - - 2 2 2

여성가족부 - - - - 28 28 28

중소벤처기업부 - - - - 89 89 89

해양수산부 - - - 38 249 287 287

행정안전부 109 276 385 2 - 2 387

환경부 - - - 129 341 470 470

Ⅳ. 정책적 시사점

1. 좀 더 현실주의적(more realism) 지역균형발전정책 설계 필요

허쉬만 (1958)의 지적대로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은 “지역 내 숨겨진 여유 자원 (slack)”의 발견과 

활용하는 전략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1) 중앙주도의 관료 합리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물리적 인프라 및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2) 경제개발에 기초한 경제학적 

효율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되, 양적 지역발전 지표를 지양

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는 질적 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정현민, 2022). 기존의 지

방자치위원회는 행정분권, 재정분권 등의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

7) 균특법의 제2조 제9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8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의 제2조의 용어정의에 의해 분류하였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
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
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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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에 숨겨진 여유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던 지역 중심의 상향적 발전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2. 포괄보조금제도의 현실적 적용 필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했

음에도 이에 지원해야 하는 재원편성 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

립할 때,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국가보조금 사업을 정리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의 단일계정으로 통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의 꼬리표 예산

(ear-marked budget)을 벗어나지 못하고 20여 년을 중앙부처 주도의 나눠주기 식의 예산편성이 

진행되어왔다. 부처가 직접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고, 중앙부

처의 가이드라인 및 부처 검토사항 역시 지자체의 재정분권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관료 중심의 예

산편성임에 분명하다. 

지역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확보된 재원을 자율

적인 운용을 위한 계정의 통폐합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발전의 수요를 예측,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추산하여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분권 기능이양의 관점

에서 이관 가능 사업 검토기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재원을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재원

확보는 현 재정규모 수준 내에서 현행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사업 중에서 사업 검토기준(7개 기준8))

을 통해, 균특의 지역자율계정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확보된 재원은 단일 계정(single-pot)

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중앙부처의 꼬리표 예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일본의 마을･사람･일자

리 창생본부의 지방창생예산편성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일본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 

216개 사업을 통합하여 약 20조원의 재원을 운용하고 있다. 

현행 특별회계 운용의 문제점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 간의 재정활동 우

선순위의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재정운용 효율성과 지역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지역수요보다는 중앙계획에 의한 사업 중심의 조건부 보조금 형식과 2) 지

자체 지역수요 위주의 사업 중심의 포괄보조금 형식 (무조건부)을 동시에 병행하여 재정사업의 실

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이전재원을 

통합한 단일회계(single-pot)의 특별회계 마련하여,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고보조사업을 통

합하는 통합 단일회계를 설치하여 신활력사업 등 균특회계뿐만 아니라, 부처사업에서 지방이양 사

8) 7개 기준은 ① 지역 수요가 높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지역혁신 및 경쟁력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② 다수의 시도 지자체에 재원이 배분되는 지자체보조(자본, 경상) 사업, ③ 국가적 수요･공급 관리 필요성
이 낮은 사업, ④ 사업 추진에 지역별로 자율적 기획･추진이 가능한 사업, ⑤ 원칙적으로 계속사업에 한정, 
⑥ 예산검토 절차 및 제도 측면에서 지역별 자율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⑦ 지방사무로 이양된 사업은 기존 
포괄보조사업이 포함된다.



78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0권 제3호

무에 해당되는 사업을 통합하여 수평적 재정기능을 확보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성과예산기반의 정책 환류 체계 구축

현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화, 지방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 행정단위를 넘어선 초광역협력사업에 기반한 협력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고, 현재 나눠주기

식의 지역사업 배분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수요 및 현황에 근거한 예산배분 및 집행체계를 구축하

고, 투입된 재정지원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성과평가체제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1) 

신규사업에 대한 지역영향평가제도를 도입, 특별회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에 대한 분

권성, 지역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사업의 판단근거 활용 및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판

단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고, 2) 중앙-지방 간의 계획 및 재원 일치를 통한 성과체계 마련하여 중앙

(국토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중기사업계획 등)과 지방(시･도계획, 시･군계획, 시･도 중기재

정계획 등)의 계획 및 재원의 일치를 통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범위를 명확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지방의 계획, 중앙-지방 재원의 정합성을 토대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

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성과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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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과거 20여년 지속되어온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한 지역발전정책은 정권의 시기마다 국가주도와 지역주도의 정치적 성향

에 따라 명칭변경에도 균형발전 사업의 성격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기존의 보조금 형태의 사업

으로 20여 년 간 지속되어왔다. 사업예산의 지역배분의 공정성이 중요함에도, 기존 배분방식을 고

수하여 정치적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내생적 주도의 사업 발굴에는 한

계가 지속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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